
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와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

계획 수립 주기,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 및 의회 의결 절차를 조례에

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기금운용계획 수립 주기,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 및 의회 심의·의결

절차 규정(안 제5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ㆍ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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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

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

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

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

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<신 설> 제5조의2(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

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

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

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

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

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

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

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

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

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

을 받아야 한다.


